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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시  치가 는  준 사항( 44  )

1.  33 1 에 해당하는  경우

  지시  치하지 아니한 폐 시  공  변경하거  사용원료ㆍ

원료 등  꾸  허용 준  과할 우 가 다고 단 는 경우에는 

변경 에 폐 시 변경허가  거  또는 변경신고  하고 지시  

치하여야 한다.

2.  33 2 에 해당하는  경우

  가. 생  폐 는 폐 처리업 등에게 탁처리하여야 한다.

  . 폐 탁  41 에 라 탁처리할  는 폐  한 한다.

  다. 사업 에  생 는 탁처리할 폐  생량  준  5

 상  상별  보 할  도  시  치하고 그 양  알아볼 

 는 계측 (간 측 ㆍ눈  등)  착하여야 한다. 다만, 생  폐

 하지 아니하고 폐 시 에  직  탁할   경우에

는 별도  보 시  치하지 아니하여도 다.

  라. 폐 상   다  폐  합 보 하여 는 아니 고, ㆍ 쇄, 

동식사진처리, X-Ray시 에  탁처리하는 상액, 착액  척액  

각각 리 거하여 보 하여야 하 , 18리  상  합 지용  

과 양측 에 가  10 티미 ,  4 티미  크  탕에 상액  

색 탕에 검 색  ‘ 상폐 ’라고 고, 착액  녹색 탕에 검 색  

‘ 착폐 ’라고 어야 한다. 다만, 규  동식 사진처리시 에  

는 척액  질 염 질 농도가 공공폐 처리시   질 준 

하  경우에는 탁처리하지 아니할  다.

  마. 폐 탁처리업  폐 계ㆍ  하는 경우에는 별지 44 식에 

 폐 ( ) 탁  하여  한 후 1년간 보 하여야 

한다.

  . 사업 에 폐 탁처리계약  갖 어 어야 한다.

  사. 폐 탁처리업  등  한 가 업, 폐업 또는 행 처 에  업

 시 지 등  통보   경우에는 새  폐 탁처리업  등  한 

에게 폐  탁하여 처리하는 등 한 책  마 하여야 한다.

  아. 매년 다  해 1월 10 지 탁처리폐 에 한 폐 상별 탁 량  

폐 탁처리업  등에 한 사항  할 행  에게 보고하여야 한

다.

3.  33 3 에 해당하는  경우

  가. 폐 (폐 처리업 등에게 탁처리하는 폐 , 지  해역에 폐 해



양 업등 가 하는 폐   지 폐 처리시  치ㆍ운 하는 

 등에게 탁처리하는 폐 는 한다)가  지 아니하도  

하여야 한다. 다만, 42 4 에 해당하는 용도  사용하  하여 득

하게 사업  에  사용하 는 경우[  79 2 에  폐  재

용업  등  한 ( 하 “폐 재 용업 ”라 한다)에게 탁처리하는 

경우는 한다]에는 사 에 시ㆍ도지사   아  할  

다.

  . 시  고  리 등  폐 가  는 경우  공  중에 

 재 용하다가 재 용에 합하지 아니하다고 단 어 폐  등 액상

염 질  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  40 1항 2 에 

 개 계  하고 개 하거  폐 처리업 에게 탁처리하여야 한

다.

  다. 매년 다  해 1월 10 지 폐 처리상  등  실  할 행  
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라. 폐 해양 업  등  한  또는 지 폐 처리업  폐  

계 하는 경우  42 2  또는 3 에 라 탁처리하는 경우에

는 폐 계  하여  한 후 1년간 보 하여야 한다.

  마. 42 2  또는 3 에 라 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 시 에 

폐 탁처리계약  갖 어 어야 한다.

. 가목 단 에 라 폐  사업   하는 경우  폐 재 용업

에게 탁하는 경우에는 2  마목  목  규  준용하고, 그  

경우에는 별  처, 폐 량 등  한  하여 

1년간 보 하여야 한다.


